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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신규 수정 규정 명칭, 실시 일자 중심내용1 포장식품영양표시준수사항 2015.7.1 현행 규정 비교 시 수정 내용의 중점 :당성분의 함량을 강화한 항목1.:강제표기양식 종 명확히 규정2. 2열량 및 각항 일 영양소 섭취량 참고 수치 및3. 1세 및 임산부 양종 부류의 매일 참고 수치 기입1~3
2 유전자변형식품표기규정 2015.7.1.~12.31단계별 실시( )

현행 규정과 비교 시 수정 내용의 중점 :1. 범위 확대 현행 포장 식품을 식품첨가물 및,벌크 식품으로까지 범위 확대2. 비유전자변형식품원료는 유전자변형식품원료가 를 초과하지 않은 것임3%3. 정밀가공식품 예 대두 간장 옥수수과당 등( : , , )은 표기 면제에서 유전자변형 으로 표기의무< >화 됨4.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식품 아< > <님 이라는 식품범위 문구를 명확히 기재>5. 표기 글자는 기타 문자와 구별되어야 하며 글,길이 폭은 를 넘지 않아야 함, 2mm3 알레르기식품표기 2015.7.1 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알류 등 가지 항목은, , , , , 6알레르기성 원료 및 그 제품으로 본 제품은 가< 00포함 됨 또는 본 상품은 포함되어 알레르기> < 00 ,기 체질자에게는 적당하지 않음 등 동일 의미의>글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
4 진균류식품표기관리원칙 2015.7.1

1. 진균류 원료의 중문명칭 및 라틴학명을 표기해야 하고 그 사용부위 자실체 균사체 또는, ( ,자실체 추가 균사체 및 그 배양 방식 표기)2. 진균류 균사체 사용하였으나 진균류 자실< > <체 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균사체 를> <00 >표기하고 외포장에 자실체 도안을 표출해서는안 됨3. 진균류 균사체와 자실체의의 혼합 인 상품< >은 본 상품은 균사체와 자실체 혼합 임< 00 >또는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.


